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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0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2. 9. 6.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47,709,131천원(일반 732,481,898천원 특별 15,227,23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747,709 693,262 622,602 58,654 12,006 54,447

일 반 회 계 732,482 678,786 608,146 58,634 12,006 53,696

특 별 회 계 15,227 14,476 14,456 20 0 751

의료급여기금 803 636 636 - 16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1 291 - -  351

주 차 장 13,782 13,549 13,529 20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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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푸른미래도시국 추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18,549,095 16,836,706 1,712,389 10.17 %

주 택 과 488,538 516,465 △27,927 △5.41 %

안 전 도 시 과 1,151,953 1,175,629 △23,676 △2.01 %

도 시 계 획 과 1,711,159 2,989,575 △1,278,416 △42.76 %

건 축 과 14,629,068 11,575,960 3,053,108 26.37 %

공 원 녹 지 과 568,377 579,077 △10,700 △1.85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주거정비과

　
　

독산2동 서울형 도시
재생사업

주요내용 
  - 시비 미지원에 따른 감추경 456,287 1,908,287 △ 1,452,000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 정비계획 용역 대상지 
    확대에 따른 증액

492,000 333,400 158,600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 시비 미지원에 따라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

0 50,000 △ 50,000

공원녹지과

　
생활권공원 

정비

주요내용 
  -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등 
    증액

226,185 166,185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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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의견

  ❍ 푸른미래도시국은 기정예산(168억 3,670만원)에서 

    금회 17억 1,230만원이 증액된 185억 4,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48%에 해당됨.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주요내용 
  - 가산동 공원 토지매입비 
    증액

3,411,200 850,000 2,561,200

송록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주요내용 
  - 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31,000 0 31,000

농지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2,500 0 2,500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주요내용 
  -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대원 
    확충

172,825 60,824 112,001

시흥계곡 생태계류 
유지관리

주요내용 
  - 시흥계곡 주민 개방에 
    따른 안전요원 등 비용 반영

40,019 0 40,019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
    조사 및 취약지역 관리
    계획 수립 용역

80,000 0 80,000

공원 내 무장애숲길 
조성

주요내용 
  - 삼각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0 0 50,000

건축과

　

건축민원 처리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워크숍 취소에 
    따른 감추경

48,460 55,060 △ 6,600

금천건축안전
센터 운영

주요내용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

39,960 39,46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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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주거정비과  
      기정예산(29억 8,950만원)에서 금회 12억 7,840만원 감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 14억 5,200만원 감액
      재개발 정비 용역 1억 5,860만원 증액
      빈집정비계획 용역 5,000만원 감액
 
  나. 공원녹지과  
      기정예산(115억 7,590만원)에서 금회 30억 5,3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생활권 공원 정비 6,000만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25억 6,120만원
      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5,000만원 증액 편성

  다. 건축과  
      기정예산(5억 7,900만원)에서 금회 1,070만원 감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건축민원 처리 워크숍 비용 660만원 감액

 ❍ 푸른미래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은 현행 사업의 계속 추진과 긴급 사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 별 신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예산 반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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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

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

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

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